
주거용건축물 편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2013.5.23.)

 000의 주거용 건축물(00 00시 00면 00리 000번지)이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소유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본인과 처을 세대원으로 하여 주민등록(’10.5.3.전입신고)을 하였고, 동 전입일 이후 전기

요금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주거용 건물의 규모에 비해 전력 및 수도 

소비량이 과소한 점, 손실보상 협의통지 등의 수령지, 전기요금 지불 주소, 신청인이 제출한 수용재

결 열람공고 의견서상 주소가 서울주소지로 적시되어 있는 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 결과 소유

자와 처가 주거용 건물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생활 근거지로 보기 어려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